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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초   록>

정 창 률*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핵심용어 : 사학재해보상제도, 정부 재정지원, 준용, 휴업급여, 유족연금, 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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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이하 ‘사학연금제도’)는 흔히 교직원들의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범위는 그보다 넓으며, 교직원들을 위한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학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더 정확히는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음)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의 역할도 수행하며, 그 외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을 위한 

위로금이나 주택 파괴 등에 대한 재산손실까지 제도의 보장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가 여러 보장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해보장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사립학교교직원재해보상제도 (이하 ‘사학재해보상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사립학교교직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발생건수가 적다는 점이다.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도 

1년 평균 10건 미만이며, 업무상 사망 판정을 받는 경우도 3년 동안 20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이해당사자들 역시도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았다.1 

또 다른 이유는, 연금제도 역시 그러하지만 사학재해보상제도 역시 제도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법 (제도 명칭으로 하면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준용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 내에 공무원연금과 같이 존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사학재해보상제도 

역시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 등에 반응하지 못한 채, 제도가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2011년 공무원재해보상제도 

1.  직무상 재해 자체가 수십 건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직무상 요양비를 받은 건수는 2016년에만 697건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수치는 사학연금 통계연보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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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직무상 사망을, 사망 당시의 위험 정도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즉, 위험직무순직 규정이 포함되면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을 위한 

재해보험의 성격 이외에 보훈제도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직무순직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독립시키고자 분법이 

시도되고 있다.2 이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란이 적다는 

점에서 조만간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성격 변화는 그 법을 준용하는 사학재해보상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던 것은 암묵적으로 

사학교직원의 직무상 재해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작금의 상황에서는 사학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계속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일 성격의 차이가 있다면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서까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사학재해보상제도를 

사학연금법을 기초로 하여 제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검토한 후,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되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도의 위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되, 전제조건으로서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다룬다. 마지막 4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실제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017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입법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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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연금제도의 성격

사학연금제도는 노령, 사망, 장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연금제도와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보상제도 그리고 기타 제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로 구성되어 있다.3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국민연금에 해당되고,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해당된다. 기타 제도 가운데 사망조위금은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과거 건강보험의) 장제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사망 원인에 대한 구분없이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4 재해부조금은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포괄하지 않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학연금제도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급여 규정의 대부분을 공무원연금에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연금제도의 도입 자체가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과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보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연금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이며, 재해보상제도의 경우 공무원이 오히려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정창률, 김진수 2015).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해보상 제도 이외에 보훈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사학 교직원은 근로자나 공무원에 비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학연금제도가 급여의 적절성이나 형평성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지난 수십 년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학연금에 막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인의 기여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국고지원은 사실 명확한 

3.  재정을 기준으로 보면, 사학연금법 48조의2에서는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직무상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이 재해보상부담금으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재해보상이라고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이 재해보상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4. 따라서, 사망조위금에 관련해서도 일부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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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몇 가지 경우에 

한정된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며, 다음으로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는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고지원은 정당화된다.5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가 일종의 사용자로서 기여를 하고 재정부족 (finance 

deficit) 시 조세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사학연금제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아니며, 정부가 재정책임을 가지는 제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6 <표 1>과 같이 전체 보조금의 

1/4에 해당하는 약 6,500억원(2015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고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학연금제도가 일부 급여라도 공무원연금법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될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학연금제도가 실제 사립 

교직원들의 사회적 위험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제도로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1>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및 총 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5 2010 2015

국가 

부담금

연금 89,239 133,319 210,007 306,428

퇴직수당 145,342 161,006 319,479 335,663

국립대학법인 - - - 13,042

합계 (A) 234,581 294,325 529,486 655,133

총부담금 (B) 749,445 1,243,818 2,026,668 2,700,018

비율 (A/B) 31.3% 23.7% 26.1% 24.3%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 264-265)

종합하면, 사학연금제도는 외형으로는 독립된 제도로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의 재정적 종속 때문에 독립된 제도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군복무, 출산, 실업의 경우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재정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영세사업자 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에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6. 2012년 사학연금법에 편입된 국립대학 법인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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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내용 및 현황 그리고 문제점 : 산재보험 및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와의 

비교

이 절에서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되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도의 위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 

보상제도와 비교를 하는 이유는 산재보험의 경우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재해보험이기 때문이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기본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 적용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은 사학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대학 등에 

종사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이 제도의 당연적용대상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직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2.2%로 증가하여 왔으나, 정책변화나 인구구조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온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교직원 수가 같은 기간동안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다. 

<표 2> 학교급별 교직원 현황 (2000년 이후) 

 (단위: 명)

연도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타

2000 210,864 7,822 2,098 21,499 56,096 119,468 3,881

2001 216,362 9,251 2,117 21,412 55,604 124,014 3,964

2002 220,874 10,764 2,158 21,210 55,542 127,131 4,069

2003 225,354 12,634 2,154 21,352 55,642 129,428 4,144

2004 229,926 14,286 2,152 21,246 55,839 132,210 4,193

2005 236,726 16,391 2,130 21,271 55,764 136,949 4,221

2006 245,520 18,706 2,120 21,175 56,432 142,773 4,314

2007 250,652 20,776 2,096 20,843 56,030 146,504 4,403

2008 256,840 22,632 2,078 20,386 55,343 151,880 4,521

2009 261,608 24,086 2,075 20,155 55,144 155,620 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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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계속)

2010 267,481 25,842 2,077 19,778 54,644 160,620 4,520

2011 272,899 29,156 2,066 19,467 54,025 163,670 4,515

2012 271,415 32,848 2,073 19,005 53,401 159,529 4,559

2013 276,959 36,507 2,064 18,869 52,600 162,359 4,560

2014 280,721 38,721 2,048 18,527 51,845 164,985 4,595

2015 282,467 40,845 2,004 17,815 50,318 166,945 4,540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 58-59)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실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은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에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보장수준이 공무원재해보상제도나 

사학재해보상제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등이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열악한 보장을 

받을 개연성은 낮지만 다른 제도를 통한 보상에서 차별을 받을 개연성은 존재한다.7 

<표 3> 직위별 초·중·고등학교 교원 수 (2015) 

 (단위: 명)

구분 정규교원 비정규교원 계

초등학교 176,207 6,451 182,658

중학교 95,182 16,065 111,247

고등학교 115,473 19,526 134,999

자료 :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나. 부담금 (기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재원을 법인의 부담금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직원), 법인, 정부가 부담금을 

나누고 있는 사학연금과 구별된다. 사학연금의 경우, 교원과 사무직원에서도 재원조달 주체가 

7.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경우, 사망한 안산 단원고 교사들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보상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공립학교로서 일반 교원들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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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교원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법인, 그리고 정부가 5:3:2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반해서,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과 법인이 5:5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일종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 제도가 사용자의 기여로만 구성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 제도 역시 국가가 전액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69조의2에 

의하면, 재해보상부담금은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를 법인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부담금 산정에서 보험료율이 8.25% 이므로,8 실제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약 0.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9 이는 후술하겠지만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표 4> 사학재해보상제도 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0 2005 2010 2015

재해보상부담금 4,824 22,511 34,732 47,752

자료: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264-265)

다. 급여

원칙적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직무상 재해에 대해 보장을 급여로서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의 직무상 재해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고 있는데,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직무상 재해의 범위는 산재보험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산재보험에서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는 통근재해에 대해서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0 

  8.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그에 준용하는 사학연금법의 경우 2020년까지 보험료율이 기존 7%에서 9%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9.  매우 낮다는 근거는 현재 산재보험료율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발생위험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상이한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업종별 요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장 보험료율이 낮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우 

0.7% 수준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 요율제 뿐만 아니라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서 요율을 변동시키도록 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사용하고 있다. 

10.  산재보험의 경우 2016년 9월 현행 통근재해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2014헌바254)로 향후 통근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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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직무상요양비를 받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공무상요양비,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요양관련 급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1일 이상의 실제 

요양기간에 대해서 직무상요양비를 받게 되며, 재요양하게 되는 경우 역시 치료 종료시까지 실제 

요양비가 지급된다.11 요양급여 1인당 급여 지급액은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약 350만원 수준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약 400만원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를 제공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간 제한없이 제공한다. 그리고 요양 2년이 경과한 후 폐지 1-3급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12 그런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장하는 급여 항목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요양 중 보수전액을 3년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학연금법에 적용되는 교원이나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59조에 휴직규정이 있으나 

직무상 요양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5> 직무상요양비 수급자 및 금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직무상요양비

수급자수 금액

2010 675 2,559

2011 699 3,028

2012 726 2,498

2013 665 2,027

2014 754 2,298

2015 614 2,282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 280-281)

11. 산재보험의 경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요양급여 제공을 제한한다. 

12. 상병보상연금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90.1%), 2급은 291일분 (79.7%), 3급은 257일분 (70.4%)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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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직무상 재해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이 

매우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사용자의 자율이 아니라 

법정급여로서 명확히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경우 관련 법정급여가 부재하지만, 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보편적이며 

법률에 버금가는 기준을 통해서 보수 전액을 제공하고 있다.13 반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고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된다고 하여 공무원과 

보장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 공무원에 비해서도 체계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6>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보험급여 36,254 38,513 37,954 39,265 40,791

요양급여 7,616 7,180 7,233 7,406 7,832

휴업급여 7,200 7,242 7,313 7,794 8,169

장해급여 15,092 17,129 16,290 16,672 17,108

유족급여 3,763 4,075 4,419 4,769 5,090

상병보상연금 1,729 1,952 1,694 1,665 1,626

장의비 223 233 249 245 243

간병급여 483 517 552 546 573

직업재활급여 149 185 204 168 150

자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의 경우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 보험급여 가운데 20% 정도를 휴업급여가 

차지하고 있으며, 휴업급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상병보상연금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체 지출의 1/4 정도를 지출하고 

13.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나 형태가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요양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면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산재보험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3년 6개월까지는 보수 전액을 주다가 이후에는 중단하도록 하는 것 역시도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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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관련된 보호가 제도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장해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 관련 급여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이다.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업무상 장해 발생 이후 퇴직 시 대상자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을 택일할 수 있다. 장해연금의 

수준은 14단계로 구분되는 장해정도에 따라서 다음 <표 7>과 같이 제공하게 되는데, 산재보험 

장해연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장해보상일시금은 5년분의 장해연금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표 7> 장해급여 수준 비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산재보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90.1%) (79.7%) (70.4%) (61.4%) (52.9%) (44.9%) (37.8%)

공무원재해/

사학재해
52% 48.75% 45.50% 42.52% 39.00% 35.75% 32.50%

주 :  공무원/사학재해보상제도는 8급~14급의 경우에도 연금지급(8급 : 29.25%, 9급 : 26.00%, 10급 : 22.75%, 11급 : 19.50%, 

12급 : 16.25%, 13급 : 13.00%, 14급 : 9.75%)

장해급여 수급현황은 <표 8>과 같다. 일시금과 연금을 택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시금인 장해보상금에 대한 선택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장해급여 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105 1,807 1 21

2013 110 2,007 - -

2014 116 2,011 - -

2015 122 2,199 2 113

주 : 장해연금 건수는 누적 건수임. 신규 발생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6건임.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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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장해등급별 장해연금 급여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장해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장해등급별 급여액 (2016년)

 (단위 : 건)

금액 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250만원 250~300만원 300만원  이상

1급 0 0 3 3 7 2 2

2급 0 0 1 3 1 0 1

3급 0 0 3 1 1 0 1

4급 0 0 0 0 0 0 0

5급 0 2 3 3 6 4 1

6급 0 1 0 0 2 0 0

7급 0 1 2 2 3 0 0

8급 0 3 3 5 3 0 0

9급 1 1 2 2 0 0 0

10급 2 3 1 2 0 0 0

11급 1 3 1 0 0 0 0

12급 0 5 5 0 0 0 0

13급 2 1 0 0 0 0 0

14급 3 1 0 0 0 0 0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2017)

장해급여 역시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간병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의 간병비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간병급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급여 내에서의 간병료 개념과는 구분된다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사학연금법이 대부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반면, 이 간병비 규정은 

산재보험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경우 간병비(혹은 

간병급여) 규정 자체가 부재하고 다만,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간호수당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상시간병급여의 

경우 1일에 41,170원, 수시간병급여의 경우 1일에 27,45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14 이 

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간병급여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14.  상시간병급여의 경우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1급자, 두눈/두팔/두다리의 장해 1급과 다른 부위 7급 이상이 중복되어 있는 

자이며, 수시간병급여의 경우 신경/정신/흉복부장기장해 2급자, 장해 1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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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간병비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건수 금액

2014 15 178

2015 15 236

2016 15 206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급여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장해급여 지급이 퇴직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 여부까지도 고려하여 장해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는 취지 자체가 장해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정도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중증의 경우는 사실상 퇴직을 전제로 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중증 이하의 경우는 퇴직 이후에만 급여를 제공하도록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해 판정 이후 요양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장해급여는 그러한 비용에 사용하라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는 그러한 비용 발생에 대한 보장을 퇴직 시까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장해에 

대한 급여지급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급여의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3급은 연금을 8급 이하는 일시금을 선택하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연금과 일시금을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증의 경우에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보다도 경우에 따라서 위로금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도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최중증까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최중증은 연금 

제공, 경증은 일시금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일시금 선호를 반영하여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급금을 제공하도록 하여 목돈 제공이라는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고려가 되지 않는 사학재해보상제도는 보장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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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관련 급여의 수준이 일관성이 없다. 앞에서 장해연금 

수준이 산재보험에 낮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보수 대비 급여의 비중만을 언급한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제공시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1.8배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보다 적으면 1/2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급여의 상하한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경우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처럼 그러한 상하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산재보험과 달리,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는 보다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한선의 설정에 

대한 이견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학연금에 편입된 국립대학 법인의 조교나 병원의 

직원들 가운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과소보장이나 과잉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간병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이다. 간병비 규정은 산재보험 간병급여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산재보험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이 간병비에 대응되는 

제도가 산재보험의 간병급여도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간병에 드는 비용을 

현물로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생활비 유용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3) 사망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직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장해급여에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직무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중복 지급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되는데 원칙적으로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15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15.  다만, 산재근로자 사망시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또한, 연금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하여 받을 수 있음.

16.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순직 유족연금 등의 기준 등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구분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산재보험이나 사학재해보상제도와 달리, 보훈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의 유족 관련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 등은 <표 1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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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아니라, 재직기간과 위험직무수행 여부를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연금과 보상금이 병급 지급된다.16

<표 11> 직무상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직무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7 91 12 1,420

2013 11 275 7 1,015

2014 20 447 13 1,818

2015 23 500 3 446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 (2017 : 280-281)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유족관련 급여는 산재보험이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요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고 보상에 있어서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유족급여는 공무상 사망이라는 요건 이외에 근속년수나 직무수행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상을 차등화 한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유족급여는 직무상 사망이라는 요건 이외에 

근속년수를 고려하여17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다. 직무상 유족연금에서 20년 미만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를 제공하는 반면, 20년 이상 근무 중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제공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유족관련 급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일시금과 

연금이 중복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교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중복하여 지급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방식으로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일시금은 제도의 목적-유가족의 생활보장-과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일시금인 유족보상금이 유족연금에 추가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금은 유가족의 지속적인 생활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능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유족보상금 액수는 다음 <표 12>와 같이 평균 1억 4,225만원 (2014-6년)에 이르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17. 다만, 직무수행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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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유족보상금 수준 
     (단위 : 건)

구분 5천만원~1억원 1억원~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2억원 2억원~2억 5천만원

2014 1 3 1 -

2015 - 2 - -

2016 1 2 - 1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2017)

다음으로, 유족연금 급여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52% 이상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만,18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의 26%와 32.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것도 

지적될 수 있으나, 20년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상이한 것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취지 자체는 

장기근속자들을 우대하는 것이지만, 이는 제도 취지인 유족 보호 측면에서는 어긋나는 규정이다.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낮아져서 직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 

금액 자체가 더 낮게 되는데, 지급률까지 낮아지게 되어 근속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들은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개연성이 있다.19 또한 산재보험에는 없는 

유족연금부가금이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제공되어 결과적으로 10년, 20년을 기준으로 직무상 

사망에 대한 보상이 차별화되고 있다.20

다음으로, 유족연금 급여에서 유족수를 고려한 급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족수를 고려한 급여조정을 하지 않는 반면, 산재보험 유족연금은 

이를 고려하고 있다.21 유족연금액에서 유족수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이 많은 경우 필수 생활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급여지급률을 

높이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 유족연금에서 유족수를 고려하지 

18. 유가족 수에 따라 지급률은 달라지며, 그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19.  해석에 따라서 유족연금 수준이 크게 낮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유족보상금이 중복 지급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약 2.25년치 평균임금이며 일시금은 26% 이상이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의 유족관련 급여와 유사해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서 일시금과 연금 혼합은 선택사항인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그렇지 않다. 유족보상금을 연금으로 환산하여 산재보험 유족연금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  유족연금부가금은 10년 이상 재직자의 (직무상) 사망 뿐 아니라 퇴직급여 수령 이전 사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유족연금부가금 관련 내용은 병급조정 부분에서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21.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이 1명인 경우는 평균임금의 52%를 제공하지만, 유족이 1명 증가할 때마다 5% 포인트씩 급여를 

높여주어 최대 67%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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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유족연금과의 급여 수준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 급여의 상하한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해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에서도 상하한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장해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 제공시에도 해당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초과하면 1.8배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보다 적으면 1/2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의 급여 상하한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병급조정

여기에서는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발생하는 중복급여(병급) 조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 제도의 중복급여 발생은 사회보험제도가 각기 다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별도의 제도들이 병렬적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복급여와 관련된 문제 가운데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중복급여 규정 및 

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22 

우선,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직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중복하여 지급되며, 재직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직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부가금도 

중복 지급된다. 다시 말해서, 직무상 사망인 경우 재직기간 10년 미만이면 직무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직무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그리고 

유족연금부가금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앞에서 유족보상금 관련 부분은 다루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유족연금부가금을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유족연금부가금은 사학재해보상제도 자체의 급여 항목은 아니지만,23 (직무상 사망이냐를 

따지지 않고)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등이 재직중 사망하면 지급되는 급여이다. 다시 말해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등이 직무상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족은 유족연금과 보상금 이외에 

22.  중복급여와 관련된 문제는 현물보다는 주로 현금급여 사이에서 발생하며, 하나의 제도 내에서의 중복급여 발생도 가능하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급여 역시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소득과의 중복급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금액이 감액되도록 하고 

있다. 

23. 재정 기준으로 볼 때 사학연금 내의 급여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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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도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된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급여 수준은 퇴직연금일시금의 

1/4이다.24

<표 13> 유족연금부가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연도 3,000~4,000만원 4,000~5,000만원 5,000만원 이상

2014 0 0 2

2015 1 0 0

2016 1 0 0

주 :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시 지급된 유족연금부가금에 한정된 현황임.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

사망의 경우 교직원에게 발생하는 병급을 일반 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다. 

일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반액을 받게 된다.25 

사학교직원의 경우 직무유족급여와 (일반)유족급여가 배타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중복급여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평균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일시금이 유족보상금으로 제공되며, 

재직기간 10년이 초과되는 경우 유족연금부가금까지 제공된다.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학연금제도와 동일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26 다시 말해서, 

산재보험이나 사학연금제도는 급여 산정이 재해 발생 직전의 소득수준을 주로 반영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직무상 사망은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10년 이상에 대해서만 유족연금부가금을 제공한다든지,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병급 관련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25.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이 1명인 경우 평균임금의 52%이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60%를 

제공한다. 

26.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과 사학재해보상의 기준소득월액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전자는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후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개념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반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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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이 병급 조정없이 제공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해연금은 

퇴직을 전제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데, 퇴직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는 퇴직연금 역시 전액 

지급된다. 지급 현황은 다음 <표 14>와 같은데, 월 500만원 이상의 고액지급도 발생하고 있다. 

<표 14> 퇴직연금과 장해연금 장해등급별 병급 현황 (2016)             

(단위 : 건)

등급 0~100만원 100~200만 200~300만 300~400만 400~500만 500~600만 600만 이상

1 0 0 0 0 0 1 0

2 0 0 0 2 0 0 0

3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5 0 0 1 1 4 0 0

6 0 0 0 0 1 0 0

7 0 0 0 0 2 1 0

8 0 0 1 1 2 4 0

9 0 0 0 2 0 0 0

10 0 0 1 1 0 1 0

11 0 0 1 1 0 0 0

12 0 0 3 2 2 0 0

13 0 0 1 0 0 0 0

14 0 1 1 0 0 0 0

주 : 금액은 두 급여의 합을 나타낸 것임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에는(유족급여에서처럼) 다소 복잡하다. 일반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장해를 입는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국민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다.27 퇴직연령 

이전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 전액과 국민연금 장해연금 반액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령 이후에는 

산재보험 장해급여 전액을 그대로 받으면서 국민연금 장해연금 반액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전액 

사이의 큰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28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직무상 장해를 입는 경우 

27. 보다 자세히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 하나와 병급이 가능하다. 

28.  이 부분은 현재 근로자들을 위한 중복급여 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근속년수가 길었던(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었던) 근로자들의 경우 60세 이후 산재보험 장해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통해서까지 중복급여 

조정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이 짧았던 근로자들은 노령연금 가입이 짧기 때문에 장해연금을 감액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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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해급여에 해당되는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퇴직연령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퇴직연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 

노령연금 사이의 중복급여 조정이 없는 것은 지속적으로 비판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김진수, 

박수경 2003, 김진수 외 2013)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이에 대한 조정기제가 없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해연금과 퇴직연금과의 중복급여 발생은 대상자의 사망 이후에도 각각의 유족연금이 

중복조정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이 중복 지급되다가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유족에게 장해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이 모두 지급되고 있다. 

이 역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재식 2016). 퇴직유족연금과 장해유족연금이 2015년과 2016년에 신규로 병급 지급된 현황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퇴직유족연금과 장해유족연금 병급 현황                      

 (단위: 건)

연도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600만원 이상

2015 0 0 0 1 0

2016 0 1 0 0 0

주 : 금액은 합계 금액이며 각 해의 신규 발생건수만을 기입한 것임. 

자료 : 사학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

5) 사망조위금 및 재활

앞서 언급했듯이 사망조위금은 업무상 사망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급여는 아니며, 그 외에도 

교직원 본인의 일반 사망이나,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에 대해서도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29  

재해보상제도에서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이나 교직원 가족들을 위한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족급여나 장해급여 등에 비해서 그 중요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지출 

비중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표 1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제 전체 재해보상급여 

29.  교직원 본인 사망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한다.

30  사학연금 연구 제2호(VOL. 2)



가운데에서 사망조위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30 이러한 높은 비중은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사망조위금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조위금이 직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산재보험에서의) 장제비가 아니라 대상자가 사망의 원인도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 등까지 포함하여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직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3건인데, 같은 해 지급된 사망조위금의 건수는 9,701건에 이른다. 이는 

현재 사망조위금이 직무상 재해와 사실상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6>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사망조위금 (A) 25,843 26,937 27,249 29,884

재해보상급여 (B) 28,489 29,191 29,691 32,272

비율 (A/B) 90.7% 92.3% 91.8% 92.6%

자료 : 사학연금공단 통계연보(2017 : 281)

보장 수준을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산재보험의 장의비는 1인당 평균 1,170만원인데 

반해, 사학재해보상 사망조위금은 1인당 308만원으로 나타난다(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016), 

사학연금공단, 2017). 이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가족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이 본인 

사망의 1/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부장관 고시로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사학재해보상 사망조위금은 그러한 설정이 부재한 

상황이다.31

마지막으로, 재해보상 제도의 경우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활 역시 중요한 영역이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등 

다양한 재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32 최근에는 어선원보험이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0. 산재보험의 경우 장의비 비중은 전체 지출에서 0.6% 수준에 불과하다.

31. 산재보험의 경우 2016년 기준 장의비 최고금액은 14,217,340원이며, 최저금액은 10,061,800원이다.

32. 산재보험의 구체적인 재활사업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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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17>은 급여 부문에 

있어서 사학재해보상제도 내용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비교한 것이다.

<표 17>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 사학재해보상제도 급여 비교 

구분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 사학재해보상제도

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기준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공무원재해보상에 

준용

요양

비용 

발생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드는 비용 보장

<공무상요양비>

실제 요양기간동안 요양에 드는 

비용 보장 

(실제로 3년 6개월 한도)

<직무상요양비>

공무원재해보상에 

준용하지만 기간 

제한 없음

소득 

손실

<휴업급여>

기간제한 없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 후 폐질 1-3급인 

경우 지급. 

(1급 : 평균임금 329일, 2급 : 291일, 

3급 : 257일분)

급여 항목 없음. 단,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3년 6개월까지 요양중 보수 

전액을 지급 

(일반 예산에서 지급) 

급여 항목 없음.

장해

<장해급여>

장애 상존 시 지급하며, 1~14급

(평균임금 329(90.1%) ~ 

55(15.1%)일분)으로 구분됨. 

1~3급 연금, 4~7급 선택, 

8급 이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됨.

<장해연금/장해보상금>

장애로 퇴직 시 지급되며, 

연금은 1~14급

(기준소득월액 52~9.75%)으로 

구분되어 지급하며, 

장해보상금은 5년분 

장해연금액을 지급.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선택 가능.

장해연금과 퇴직급여 중복가능.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원재해보상에 

준용

<간병급여>

요양종결후 간병 필요한 경우 

현금지급. 상시간병급여 (41,170원/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일)

급여 규정 없음. 단, 

국가유공자법 제15조에 의거 

간호수당 지급. 이는 일부 

피재공무원에 한정.

<간병급여>

산재보험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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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계속)

구분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 사학재해보상제도

사망

<유족급여>

연금 지급이 원칙이며, 연금수급권자 

없으면 일시금 지급함. 연금액은 

기본금액 이 평균임금의 47%이며, 

유족 1명당 5%P씩 가산금액이 가산됨 

(최대 20%까지 가산). 일시금은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됨. 

유족희망 시 일시금 50% + 연금 50% 

혼합 수령가능함.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두 급여가 중복 지급됨.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시 기준소득월액 

26.0%, 20년 이상 재직시 

기준소득월액 32.5% 

지급됨. 순직유족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가 

지급됨. 

10년 이상 재직 중 발생하면 

유족연금부가금 

(퇴직급여의 1/4)지급.

<위험직무순직연금, 

유족보상금>

두 급여가 중복 지급됨.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시 기준소득월액 

35.75%, 20년 이상 재직시 

기준소득월액 42.25% 지급됨.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평균보수월액의 

44.2배가 지급됨. 

10년 이상 재직중 발생하면 

유족연금부가금 (퇴직급여의 

1/4)지급.

<직무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두 급여가 중복 

지급됨.

직무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시 

기준소득월액 

26.0%, 

20년 이상 재직 

시 기준소득월액 

32.5% 지급됨. 

<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1.95배 (본인)

<사망조위금>

공무원재해보상에 

준용

주 :  사망조위금은 직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지급하고 본인 이외의 가족도 지급되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비교임으로 

본인의 경우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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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로부터의 독립

2장에서 사학재해보상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더라도 현재처럼 대부분의 급여 관련 규정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준용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학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 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학연금제도는 실제 재원의 약 25%를 정부의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사학법인으로 하여금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그대로 준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국고지원은 사학연금 가운데 노후소득보장에 해당되는 연금과 퇴직수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재해보상제도는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퇴직수당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 

때문에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제도의 독립을 추구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재정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이유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직무상 사망시의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위험직무순직과 

순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금액에서의 차이로 연결되고 있다.33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위해의 경우를 13가지로 규정하고 

33.  공무원연금법 3조에서는 위험직무순직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지칭하며, 그 외의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분류된다. 2015년 현재 

순직유족연금 수급자는 204명이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자는 99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 (2016)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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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34 이러한 위험직무순직의 

범위 확대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전통적인 재해보험제도에서 벗어나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사회보험제도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보장하고, 국가 

유공행위는 보훈제도인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내에 보훈적 성격을 포함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직무순직에 대한 이러한 열거식 정의는 필연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반면 

일반순직의 범위는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에 김진수 외 (2016)는 공무원재해보상 유족급여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고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위험직무순직의 범위를 

넓히고 일반순직의 범위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위험직무순직 수준으로 유족급여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직무상유족연금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일반)순직 유족연금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위험직무순직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사학재해보상 

유족급여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유족급여 사이에 제도적 간극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전염병 치료 등)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 보상을 받고 교직원은 그러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반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해보면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사학연금제도와 달리 국고지원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독립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 제약요소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보훈적 성격을 점차 강화하면서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이를 준용하는 방식이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적용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 현행 체계의 유지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학재해보상제도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 유지가 교원신분을 얻지 못한 

34. 2017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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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조치는 아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학재해보상제도보다 보상에 있어서 

더 관대한 산재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여부 문제 때문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이나 사학재해보상의 경우는 신분을 적용의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나 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이 제도 적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구분이 보상에서의 차별로 연결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수준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적용과 관련한 장기적으로 개선을 고려할만한 문제는 있다. 학교 (또는 관련기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볼 때 재해의 가능성은 교직원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생연구원들도 

노출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학생 등에 대해서35 학생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직원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반면,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는 

학생안전공제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시금 위주의 부족한 보상에 한정되어 

있다(양희산 외 2013). 게다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된 단체보험을 통해서 불균등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36 이는 학교에서 재해 발생시 교원과 

학생 등과의 불균등한 보장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학재해보상제도가 학생 등을 

포함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별도의 제도로라도 이들에 대한 보상을 공제나 단체보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37  

3. 급여

이 절에서는 요양 및 현금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많은 부분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미흡한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개선의 준거로서 삼도록 한다. 산재보험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5.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 연구원까지 포함.

36.  예를 들어, 대학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대학원생은 연구실 안전법에 기초하여 일반 보험회사의 

단체상해에서 적용되는데 보장 수준이 매우 낮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혜숙 (2016)을 참조하기 바람. 

37.  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주요한 관리운영주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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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양 관련

요양의 경우 재해 교직원의 원상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으로 인한 소득중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 중 휴업급여를 통해서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며, 재해 2년 이후에도 

폐질이 지속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요양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규정 자체가 부재하며 직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서 보상을 대체하고 있으나, 사학 교직원에게는 그에 준하는 보상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준하는 급여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상병보상연금까지 도입은 하지 않아도 휴업급여로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휴업급여의 도입은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급여의 125%가 요양중 소득손실 보장(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단순 적용하는 경우, 2015년에 직무상 요양비가 22.8억원 

수준이었는데 휴업급여가 도입되면 약 28-9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 요건이 1일 이상의 요양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재해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재보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상 제도는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의 원인을 따지는 제도 (원인주의)로서 그 과정에서 노력과 시간 등 행정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3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학재해보상 역시 3일 이하의 요양의 경우, 급여의 제공이라는 혜택에 의한 장점보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는 단점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을 다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재정적으로도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장해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직무상 장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대체로 미흡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퇴직을 전제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의 폐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차등화하고 있고 이는 근로능력 손상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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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38 결국, 퇴직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규정은 결과적으로 직무상 장해를 입은 교직원들의 보상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장해급여의 지출액 2012년 현재 1조 7,120억 원 

수준으로 요양급여 지출액 7,180억 원 수준에 비해서 2배를 훨씬 초과한다(근로복지공단 2012).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2015년 현재 직무상요양비가 연 22.8억 원인데 반해 장해급여는 

연 23.1억 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산재에 비해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장해급여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급여지급에 있어서 퇴직을 전제하는 규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해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일부 손상되는 것이 명확한 만큼 현재의 퇴직전제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급여 유형 선택 규정이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 장해급여는 등급에 관계없이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중증 이상의 경우 일시금은 장해를 입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유지에 부정적인 급여 유형이다. 

따라서, 중증 이상(7급 이상)의 경우 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일시금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럼 4-7급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9

다음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 장해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장해급여 수준은 산재보험 장해연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으며, 특히 1-3급의 

최중증의 경우 그 차이는 커서, 예를 들어 1급의 경우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90.1%인 반면,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기준소득월액의 5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최중증 

장애를 입고 근속년수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연금을 병급하여 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학재해보상제도 장해급여의 경우 

산재보험 수준으로 급여를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사학재해보상제도 장해급여의 

경우 급여의 상하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능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에서처럼 상하한을 

설정하여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의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38.  만일 장해급여가 장해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급여라면 장해정도에 따른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39.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선급금 규정을 두어 일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선택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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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간병비의 현물지급으로의 개선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제도 개선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간병비의 현금지급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간병비만 현물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간병급여를 현물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간병비 역시 현물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사망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 유족급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20년을 기준으로 

직무상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것의 폐지가 필요하다. 유족급여는 갑작스러운 주부양자의 

사망에 의한 것으로서 근속기준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차등화해야 할 개연성이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도 이러한 차등화는 존재하지 않는다.40 <표 1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최근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유족급여 지급을 보면 근속년수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는 사례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지급률인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순직유족연금을 보면 

근속년수에 따라서 유족연금 액수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재직 교직원들의 직무상 

사망에 대한 보장 강화 차원에서 지급률의 폐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표 18> 사학재해보상제도 직무상 유족연금 (2014-16) 및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순직유족연금 (2015) 비교  

    (단위 : 건)

구분 0-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사학 

재해 

보상

10년 미만 근속 0 0 0 0 0

10-20년 근속 0 0 0 1 0

20년 이상 근속 0 3 4 1 4

공무원 

재해 

보상

10년 미만 근속 1 2 0 0 0

10-20년 근속 0 5 6 0 0

20년 이상 근속 0 0 3 19 2

자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내부자료 (2017),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2016)

40.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이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도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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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무상 유족연금 수준의 인상과 더불어 유족보상금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준은 산재보험 수준보다 현저히 낮으나, 평균 약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유족보상금의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유족급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금 방식으로 지급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이 중복지급되고 있다. 유족급여가 유가족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족연금 수준의 상향은 필요하지만 일시금 제도의 폐지나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유족 수에 따른 지급률 상향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유족 4명까지 

지급률을 1인당 5% 포인트씩 높여서 유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왔다. 

사학재해보상제도 역시 유족이 많은 가구에 대한 추가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족수를 고려한 

지급률의 상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병급 관련

사학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중복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의 중복지급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은 업무상 장해를 입은 

경우 퇴직 이후에 장해연금을 받고, 60세 이후 퇴직연금까지 중복조정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해급여가 산재보험보다 낮은 것이 이러한 중복조정을 다소 정당화 할 수 

있었지만, 장해급여가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중복급여 지급은 과다보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중복조정 없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노령(퇴직)연금액에 있어서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제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장해연금이 

중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지급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족에게 제공되는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부가금의 폐지가 필요하다.41 유족연금 

부가금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는 경우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시금 제공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직무상 유족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소 불필요한 급여인 유족연금부가금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직유족연금과 장해유족연금이 중복조정 없이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과다한 

41. 유족보상금에 대한 폐지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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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후자를 일부 지급하도록 하는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 기타(사망조위금 및 재활)

사망조위금의 경우 급여 액수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인데 반해 사학재해보상 사망조위금은 기준소득월액의 (본인의 경우) 1.95배 

수준이다. 따라서, 이는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약 2배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직무상 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비록 산재보험에서는 제공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학연금제도는 재해보험을 포괄할 뿐 아니라 일종의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는 있다. 다만, 비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상향할 타당성은 

없다.42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장의비의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의 사망 이외의 가족의 사망의 경우 제공하는 사망조위금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맞는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서 현금보상은 본인의 사회적 

위험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의 사망에 따른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전체 지출 비중에서 사망조위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반영할 때, 

사망조위금에서 본인 이외에 가족에 대한 보장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43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2배 정도 인상한다 해도 전체 사망조위금 지급에서 직무상 

사망의 비중이 1%도 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여유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개선은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도 재활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직무상 장해를 

당하는 교직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재활은 막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재활과 관련된 인프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재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2.  건강보험에서 장의비를 지급하다가 2008년 이후 폐지되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비업무상 사망의 경우 장의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의비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급여라는 점에서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까지 근로자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3. 가족에 대한 위로금은 각 사학 법인 등에서 기업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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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결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을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전체 지출의 90% 이상을 사망조위금에 사용하고 있고, 그 

사망조위금의 90% 이상이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 지급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혹은 축소)하게 되는 경우 확보되는 재원은 현재 사학재해보상제도 지출의 

80% 이상에 해당된다. 이는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산재보험처럼 요양급여 수준으로 지출 수준이 

증가한다고 해도, 또한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지출이 현재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다고 해도 재정적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제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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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를 단순히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는 

제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보다도 부족한 보장을 낳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측면을 처음으로 

문제제기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기본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나, 사학 교직원의 경우 

직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보상이 불가피하다. 

우선, 공무원들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훈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을 통해서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하다.44 물론, 이는 대부분 위험직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학 교직원 역시 

유사한 직무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사학 교직원의 경우 보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보다 열등한 보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두 제도 모두 휴업급여가 부재하지만 공무원들은 보수 

전액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다. 산재보험과 달리,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는 

휴업급여가 존재하지 않아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복무규정을 통해서 3년 6개월동안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도중 보수 전액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사학교직원들은 이를 학교 법인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44.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보훈보상자법의 경우에는‘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재해보상의 급여요건이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 지급되고 공무원재해보상에서는 

그 차액만 지급하는데 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재해보상 상의 급여요건이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는 

병급이 가능하다(최재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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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비해 열등한 보장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학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급여 규정 대부분을 준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제도 준용의 취지는 

공무원과의 동일한 보상을 위한 것인데 이는 대등한 입장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준용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의 성격도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서는 보훈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의 준용에 더 이상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독립의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제도 전반적으로는 급여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것은 포함되지 않거나 

부족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고, 포함될 필요가 없는 보상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휴업급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러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일반근로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다. 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과 별도로 일시금인 보상금이 중복 지급되고 있으며, 사망조위금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가족의 사망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러 중복급여 발생에 

대해서도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사실 사용자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교직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별도의 제도로 남아 있음으로써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학재해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업종별 요율제에서 가장 낮은 요율에 해당한다고 해도(산재보험이 

가지는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현재보다 2배 가까운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법인들은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존재로 인해서 큰 재정적 이득을 보고 있으며, 따라서 

휴업급여의 도입이나 다른 급여의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비합리적인 급여 (예를 들어, 사망조위금)의 조정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적 이득이 남을 것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학교법인들은 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44  사학연금 연구 제2호(VOL. 2)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45

┃
  2

0
1

7
 협

업
연

구
  ┃

  2
0

1
7

 내
부

연
구

  ┃
 

2017 외
부

연
구

논
문

 공
모

연
구

참 고 문 헌

●근로복지공단(2012),「2012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

● 김진수·박수경(2003),「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pp. 35~62

● 김진수·박지순·정창률(2013),「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김진수·정창률·이승욱(2016),「공무원재해보상제도 개선 연구」, 인사혁신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017),「2016년도 사학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송혜숙(2016),「학생연구원 보상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생연구원 연구실사고 보상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12월 20일). 신용현 의원실. 

● 양희산·한창희·김광국·김상원·강남석(2013),「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정창률·김진수(2015),「한국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 및 발전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pp. 227~252.

●최재식(2016),「공무원연금제도 해설」, 공무원연금공단. 



46  사학연금 연구 제2호(VOL. 2)

부       록

〈부록 1〉 주요 산재보험 재활사업 내용

단계 서비스 제공 내용

산재

발생
재활상담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치

료

중

의료재활

·추가상병 치료, 병행치료, 전원(병원변경) 지원

·집중재활서비스 제공

·재해자 재활보조기구 지급

심리재활

·단계별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요양중 :  희망찾기 프로그램: 요양중 심리안정과 자기 삶의 통제력  

회복지원(가족화합프로그램 지원)    

   - 요양후 : 사회적응프로그램: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

재활스포츠 ·치료 중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수강료 지원

치료

종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의 악화, 재발방지를 위한 진료지원 

   - 후유증상진료비용 지원

사회재활

·생활안정지원

   - 대학학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양비 대부)

·산재근로자 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학비전액)

·생활보호시설운영(강원, 경기케어센터) 

직업

복귀

원직장 복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면담 등을 통한 원직장복귀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지원

·산재근로자 요양 중 대체인력지원 

·원직무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작업능력평가 및 강화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취업알선
·재취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취업정보 제공

   -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취업 알선기관 취업 의뢰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임대점포 및 창업 컨설팅 지원

자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